
새만 방조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 취소

사건 추 의 현장검증 련 보도자료(2010 73)

대법원 제 부 주심 대법관 박병대 는 원고 김제시 김제시장 부안군 부안군수가1 ( ) , , ,

피고 안전행정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군산시 을 상대로 위 피고가( : ) 2011. 11.

매립이 완료된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제 호 방조제 다기능부지 포함 및 제17. 3 ( ) 4

호 방조제 구간 별지 도면 참조 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정한 결정의( )☞

취소를 구하는 사건 추 대법원 단심사건 에 관하여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(2010 73, ) ,

들여 새만금방조제 일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함2013. 4. 29. .

이 사건의 내용과 의미.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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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검증의 개요 의미.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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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만 방조 도면※


